
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  지원기

설치  운용 조례(폐지)

제정 2004.  2. 27  조례 제 505호
폐지 2011. 11.  3  조례 제1169호(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 학자  융자지원에 한 조례)

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 학자  융자지원에 

한 조례

제정 2011. 11.  3  조례 제1169호

본문생략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자  지원기  설

치 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제3조 생략


